
[별표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1. 고독성 농약

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

자’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개정 2012. 2. 7>

2. 어독성 Ⅰ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직접 흘러들어 갈 우

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

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해당 농

약을 사용하지 말 것.

3. 어독성 Ⅱ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

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

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

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4. 삭 제 <2024. . .>

5. 어독성 Ⅲ급 농약

가.「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농약을

논에 사용하지 말 것.

6. 수질오염성 농약

가. 논에서 해당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말 것.

나.「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논에 해당 농

약을 사용하지 말 것.

7. 삭 제 <2020. 9. 11>

8.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

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및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가.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2항제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급대상기관’과 ‘해당농약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받

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사용자는 안전사용교육 내용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저장곡물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3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출입할 것

2)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48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저장곡물을 방출할 것

9. 삭 제 <2020. 9. 11>

10. 삭 제 <2012. 2. 7>

11. 비선택성(전멸) 제초제

가.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2.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

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13.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원에게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 .>


